
[붙임 2]

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

 ❍「귀국투표」란

  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

(4월 1일) 전에 귀국하여(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)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

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(4월 15일)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

하는 제도입니다.

 ❍「귀국투표」를 하려면

   1. 재외투표기간 개시일(4월 1일)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출입국에 

관한 사실증명)를 준비합니다.

    ※ 정부24(www.gov.kr) 또는 구·시·군청, 읍·면·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

   2. 「귀국투표신고서」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‧시‧군선관위에 제출

합니다.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.

    ※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

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    ※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‘국적확인서류 원본’을 함께 

제시하여야 합니다.

   3. 구‧시‧군선관위에서 교부한 「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」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

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, 재외선거인은 

최종주소지(또는 등록지준지)를 관할하는 구‧시‧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

투표하실 수 있습니다.

 ❍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

    구‧시‧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(02-504-535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